
교습비조정명령취소
 

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2018구합○○○○○ [1심] 사건유형 자격면허인가등록

원  고 □□□ 외 1명 피  고 인천광역시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

판결선고일 [1심]2019. 2. 21. 원고승소 비  고  

사건개요

❍ 원고 □□□(원고 □□□의 승계참가인은 2018. 7. 11. 원고 □□□으로부터 

   독서실을 양수하고 2018. 7. 25. 위 독서실에 관한 학원설립·운영자 변경등록을 

   하였음) 및 원고 ■■■는 피고 관내에서 독서실을 설립·운영하고 있음

❍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독서실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

   하였음(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신청한 교습비를 ‘신청 교습비’라 한다)

❍ 피고는 2017. 12. 5.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. 12. 26. 원고

   들의 신청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,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

   법률(이하 ‘학원법’이라고 한다) 제15조 제6항 및 구 학원법 시행령(2018. 12. 

   18. 대통령령 제2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7조의2에 근거

   하여, 원고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교습비를 ‘인천광역시 ○○교육지원청 학원 

   교습비등 기준’(1일 교습비 7,000원, 1개월 교습비 120,000원) 내로 변경하여

   2018. 1. 12.까지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

   하였음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하고, 위 기준상 교습비를 ‘조정 교습비’라 한다)

주  문

1. 원고 □□□의 소를 각하한다.

2. 피고가 2018. 1. 5. 원고들에게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취소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.

판결이유

❍ 원고 □□□의 소의 적법 여부

   원고 □□□은 원고 □□□의 승계참가인이 독서실에 대한 학원설립·운영자 

   변경등록을 함에 따라 위 독서실에 대한 학원설립·운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

   므로,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. 따라서 원고 

   □□□의 소는 부적법함

❍ 교습비등 조정명령제도의 입법 취지, 학원법 제15조 제6항의 ‘과다하다’는 

  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및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의 개인의 과중한 사교육비 

   부담 등을 고려하면,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요건으로서 ‘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

   인정하는 때’란 교습비등이 그 교습내용, 교습시간 등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

   넘어서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교습비 수준을 사회통념상 

  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나 사교육의 균등기회 보장을 본질적

   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

❍ 원고들의 신청 교습비가 적정 교습비 수준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는 

   수준이라거나 사교육의 균등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 

   교습비등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
 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


결론

 원고 □□□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

 원고 □□□의 승계참가인 및 원고 ■■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

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